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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개정[ 1] < 2005.3.31, 2006.2.10>

본청 실 과 담당· · 제 조제 항 련( 7 1 )

실 수· 과 담당 수·

울 특 별 시 청 실 내4 · 과 담당 내16 ·

산 역 시 청 실 내2 · 과 담당 내12 ·

경 기 도 청 실 내5 · 과 담당 내24 ·

역시

만 상: 800

학생 만 상: 160
실 내3 · 과 담당 내13 ·

만 상: 400

학생 만 상: 80
실 내3 · 과 담당 내12 ·

만 상: 200

학생 만 상: 40
실 내2 · 과 담당 내11 ·

기 타 실 내2 · 과 담당 내10 ·

도

만 상: 600

학생 만 상: 120
실 내3 · 과 담당 내13 ·

만 상: 300

학생 만 상: 60
실 내3 · 과 담당 내12 ·

만 상: 150

학생 만 상: 30
실 내2 · 과 담당 내11 ·

기 타 실 내2 · 과 담당 내10 ·

비 고

실 과 담당 수를 산정함에 어 당해 보조기 직급에 상 하는 정1. · ·

원 실 과 담당 아닌 기 정원 로 지하고 는 경우에· ·

는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

학생수는 각급학 당해연도 월 기 학생수를 말하고 수는 주민2. 4 1 ,

등록 상 당해연도 월 기 수를 말하 학생수 수를 충4 1 , ·

족하여야 한다.



별 개정[ 4] < 2004.1.29>

지역 청기 기 제 조 련( 11 )

과 담 당·

만 상 학생 만 상50 , 7 내2 과 담당 내6 ·

울특별시 청

산 역시남 청

경상남도마산 청

과 담당 내4 ·

기 타 과 담당 내2 ·

비 고 학생수는 각급학 당해연도 월 기 학생수를 말하고 수: 4 1 ,

는 주민등록 상 당해연도 월 기 수를 말하 학생수4 1 , ·

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
